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
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

이에 따라 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
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
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
(신청기간 : 2020년 2월 17일 ~ 별도 공지시 까지)

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

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

「감염법 예방법」에 의한 유급휴가*를 제공한 사업주

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(1일 최대 13만원)

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

신청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

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

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

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

※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. 


